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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교차성 관점에서 여성 노동자의 기후 건강 경험을 탐색하고, 건강 위험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와 옥외작업 여

성노동자(조선소, 물류, 검침 등)를 질적 면담하여 기후위기 하의 직업건강 경험을 조

사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

63조의 적용 제외와 체류 지위의 불안정성, 산업안전보건조치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

에 놓여 있다. 폭염 속 장시간 연속 노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지와 비

닐하우스 등 옥외 및 고온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 둘째, 

도시 옥외작업 여성노동자들은 성별 분업에 기반한 직무 특성과 작업 통제권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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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업건강 위험의 저평가로 인해 기후 위험을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위

험의 사사화(privatization of risk)’를 경험한다. 기후로 인한 건강 위험은 개인의 신체

적 취약성을 넘어 성별화된 직종 분리와 비정규직 노동의 불안정성, 체류 지위, 몰성적 

산업안전보건정책이 결합하여 건강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보편적 노동자’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노동자 집단의 복합적 

취약성을 반영한 성인지적 직업건강 예방 체계로 전환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기후위기, 직업 건강, 젠더, 여성 노동자, 교차성

1. 서론

기후위기는 ‘인류세(Anthropocene)’라 불리며 인간종이 초래한 문제로 

논의되지만, 그 영향과 대응 역량은 사회 집단 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

는다. 기후위기는 기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매개되어 전개되며, 기후 

위기의 적응 능력은 “위험 분산 능력, 형평성, 정보 접근성, 인프라, 제도, 기

술, 경제적 자원 등(Duncan, 2006: 641)”에 의해 결정되기에 가난한 국가나 

지역, 노약자, 아동, 여성,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취약 집단으로 보고된

다. 기후위기는 안전한 식수, 식량, 주거, 의료 접근 등을 위협하기에, 공중

보건·사회정의·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Levy & Patts, 2015; 

Solomonian & Di Ruggiero, 2021). 대응 정책과 전략이 젠더화된 권력 구조

를 간과하거나 탈정치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존 사회적 불평등

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기후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

(Denton, 2002; Moosa & Tuana 2014; Buckingham & Le Masson. 2017; 

Pearse, 2017). 기후위기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결합하여 기존에 존

재하는 건강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증폭 요인(multiplier)으로 작동하기에

(IPCC, 2022), 사회 구조와 권력관계가 어떻게 개인과 집단의 경험에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중요한 연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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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온 노출을 통해 노동자의 심혈관계 

부하를 가중시키고 신진대사 조절 기전에 병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보건학적 위험으로 작동한다. 국내에서도 폭염기 옥외작업 노

동자의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은 총 147건이며, 그중 

15%에 달하는 22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김연정, 2024).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폭염 시 2시간마다 20

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노동자의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

기 시작하였다(이도윤, 2025).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 건강권 확대라는 측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나, 동시에 ‘어떠한 몸이 취약한 주체로 인식되

어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혹은 ‘누구의 몸은 이 논의에서 배제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대중매체는 주로 고령 농업인이나 건설업·물류업 

노동자의 산재를 조명하지만,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죽음은 여

전히 기후건강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서 사망한 이주여성 고(故) 속행의 죽음은 기

후위기가 특정 집단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기후 건강 위험을 단순히 ‘야외 작업’이라는 물리적 환경의 문제로만 국한

한다면, 그 이면에 작동하는 고용 형태, 법적 지위, 주거 환경 등 복합적 위

험 요인을 규명하고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ILO는 기후위기가 노동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단일한 열 노출 차원을 

넘어, 다각적인 유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 결과를 악화시키

는 ‘위험의 칵테일(cocktail of risks)’구조를 형성한다고 경고한다(ILO, 

2024: 102). 실제로 농업 및 건설업 등 옥외 작업 노동자는 극한의 열 스트

레스(heat stress)뿐만 아니라 자외선, 대기오염, 매개체 감염병, 농약 노출 

등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위험에 동시에 노출된다. 폭염과 한파라는 

물리적 위험은 고용 형태, 산업 구조, 젠더화된 노동 분업, 그리고 산업보

건 서비스 및 의료 접근성과 같은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매개되며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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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후위기 하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실효성 있

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의 취약성이 상호 작용하는 교차성

(intersectionality) 관점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차성을 핵심 분석틀로 삼아 

옥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기후 건강 경험을 탐구한다. 교차성 분석

은 첫째, 특정 집단의 경험과 위험이 배제되지 않기 위한 비판적 도구이

다. Kaijser와 Kronsell(2014: 429)의 지적처럼, 질적 연구에서 교차성의 핵

심 기여는 ‘누가 취약한가?’를 넘어 ‘왜 취약해지는가?’라는 ‘다른 질문을 던

지기’에 있다. 본 연구는 이 질문에서 나아가 ‘누구의 취약성은 왜 이야기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맥락에서 노동자 개인·작업 환

경·법제도적 차원에서 취약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건강 위험을 형성

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둘째, 교차성 접근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보다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재구성하게 한다. 기후건강 위험은 

자연 현상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 성별 분업 체계, 산업

안전보건 제도 등의 실행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로, 교차성 접근은 위

험을 만들어내는 요인들과 그 상호작용을 조사하여, 개입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떠한 사회적·제도적 

요인이 옥외작업 여성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지를 분석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문헌 고찰

1) 기후위기와 여성 건강

기후위기와 여성 건강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

째, 기후위기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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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다. 이들은 가뭄, 폭염, 허리케인, 홍수 등 극한 기상 현상이 여성의 

건강 위험을 증가시키며, 특히 빈곤층,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여

성 가구주 가구(female-headed households)에게 보다 큰 영향을 끼친 것으

로 보고된다(Denton, 2002; Alhassan et al., 2019; Poudel et al., 2020). 가나, 

네팔, 콩고 등 중·저소득국가 농촌 지역 여성과 소녀들은 물 부족으로 우

물, 강, 연못 등 물 확보 과정에서 매개체 감염병뿐 아니라, 산림 황폐화로 

장작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피로와 동물 공격, 성폭력 등에 노출된다

(Pommells et al., 2018; Tallman et al., 2023; Apatinga et al., 2024; 

Meeuwisse et al., 2024; Tallman et al., 2025; Tshimambu et al., 2025). 폭설

과 눈보라, 빙하 해빙으로 북극권의 이누이트 등 토착민 여성들은 해산물 

수확량 감소로 인한 식품 불안정 증가, 생활 기반의 변화, 건강 위험 증가

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돌봄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Beaumier & 

Ford, 2010; Bunce et al., 2016; Friedrich, 2023). 기후 변화는 식수 염분 증

가를 통해 임신 중 고혈압 발생률을 높이고(Khan et al., 2011; Scheelbeek 

al., 2016, Howells et al., 2025; Costopoulos et al., 2025), 재생산 건강과 정

신 건강(불안, 우울, 트라우마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Giudice et al., 2021; Stone et al., 2022). 또한 재난 상황에서의 자원 부족

은 젠더 기반 폭력과 착취 위험을 증가시켜,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van Daalen et al., 2022; Allen et al., 2024; Osman et al., 2025). 이들은 여

성과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의 기후 건강 영향을 분석하며, 젠더가 계

급,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등과 교차하며 기후위험과 불평등을 심화시키

는 과정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여성의 기후 관련 취약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다(Arora-Jonsson, 2011; Tschakert & Machado, 

2012; Moosa & Tuana, 2014; Pearse, 2017; Perkins, 2018).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기후 관련 취약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특성이나 내재적 요인이 아

닌, 사회경제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조직되는 방식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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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히 연관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Perkins(2018)는 여성이 환경 재난과 극

한 기상현상에 취약한 이유를 첫째, 여성의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 둘째, 

재생산 건강과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특정한 요구, 셋째, 긴 기대수명으로 

인한 고령기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부담, 넷째, 사회적으로 제한된 선택지로 

인한 유무급 돌봄 노동 수행으로 설명한다. 취약성만을 강조하는 접근은 

여성의 능동적 역할과 체현된 지식을 간과할 수 있기에, 여성의 행위성과 

회복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laimo(2009)는 ‘반란적 

취약성(insurgent vulnerability)’개념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물질적 연결성

을 강조하며, 여성의 취약성을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태로만 바라보기보

다 환경적 불평등과 권력 구조(정부와 기업의 책임, 자본주의, 소비주의, 

기술주의 등)를 가시화하고 윤리적·정치적 대응을 촉발하는 조건으로 

제안한다. 

셋째, 기후위기가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

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들은 의료적 지원에 한정하기보다 빈곤, 사회경제

적 지위, 고용 형태, 자원 접근성 등을 고려하는 교차성 접근의 필요를 강

조한다(Sorensen et al., 2018; Desai & Zhang, 2021; Zavala et al., 2024; 

Anjum & Aziz, 2025). 네팔,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의 연구는 동일한 

기후 위험 속에서도 젠더 권력 구조와 자원 접근권에 따라 건강 영향과 사

회적 대응이 상이하게 전개됨을 보여준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젠더 규

범과 의사결정 배제 등으로 여성의 물 확보 부담이 증가한 반면(Dickin et 

al., 2021), 네팔과 방글라데시에서는 여성들이 공동체 자원 관리, 지역 지

식,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물 확보와 생계 활동 다각화, 홍수와 염수 침

투 등 다양한 적응 전략을 발전시켰다(USAID Adapt Asia‑Pacific & The 

Center for People and Forests, 2017; Tanjeela & Rutherford, 2018). 이는 물 

접근성의 문제가 환경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식수 체계, 가족 내 젠

더화된 물 관리 책임, 대체 수자원 접근성, 의사결정 권한 등 사회·문화·

경제·정치적 요인과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건강 취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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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개입과, 교차성에 기반한 통합적 전략과 대응을 마

련함으로써 건강 형평성과 젠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여성 건강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아열대·열대 지역의 

중저소득국가 농촌 지역에서 주로 수행되었기에, 고소득 국가의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에서 사회복지체계, 노동시장 구조, 생활 환경이 여성 건강

에 미치는 영향과 젠더화된 적응 전략의 형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Pearse, 2017; Desai & Zhang,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폭염이 장기화된 한국 사회1)에서 여성의 기후 건강 경험을 교

차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전통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연구는 ‘보편적 노동자’를 상정해 왔으

나, 실질적 표준은 남성 중심의 산업 구조와 직무 특성을 기준으로 구축되

어 왔다. 직업병을 포함한 산업재해의 인정 기준인 직무 연관성의 입증 과

정에는 노동자의 계급, 젠더, 인종적 속성에 따른 사회적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Messing(1998)은 기존의 산재 보상 체계가 남성 집중 직종의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정립됨에 따라, 여성 노동자의 고유한 상해와 질환

이 보상 체계에서 가시화되지 못하고 소외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처럼 여성 직업건강 문제는 노출지표와 건강 결과 간 인과관계에 대한 성

인지적 연구 및 과학적 입증의 부재 혹은 부족으로 인해 정책적 사각지대

에 놓이는 악순환을 반복한다(정진주 외, 200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ILO(2013)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성주류화를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다. 이는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성주류화 관점 적용뿐만 

1)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통해 폭염과 풍수해를 포함한 재난 대응

을 강화하며, 2024년과 2025년 모두 5월 중순부터 약 4개월간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하

고 있다(행정안전부, 2024, 2025). 이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폭염이 

일시적 기상 이변을 넘어 일상화된 기후 재난으로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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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및 역학 연구 전반에 성별 차이를 반

영하고 성별 분리 통계에 기반한 지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남녀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성별 신체 치수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 보호구(PPE)

와 작업 장비의 설계, 그리고 근무 시간 배치와 일·생활 균형을 고려한 포

괄적 안전보건 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제안하고 있다(ILO, 2013; 류지아 외, 

2024: 125~127 참조).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사회

적 차이를 반영한 위험성평가 및 통계 구축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열악한 주거 환경, 정보 

접근성의 제약, 사회적 고립 및 젠더 폭력의 위험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 

하에서 건강 불평등이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며(김영혜 외, 

2019; 하바라, 정은아, 2021; 이수연, 2022; 우춘희, 2023), 여성 농민들 또

한 반복되는 자연 재해로 인한 경제적 생존 위기와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

스를 경험하고 있다(정숙정, 2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업안전보

건법의 ‘보편적 노동자’ 모델은 젠더화된 노동 현실과 기후위기로 인해 증

폭되는 중층적인 위험 노출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도입된 위험성평가 제도는 건설 및 제조 등 남성 집중 업종의 물리적 유해

인자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됨에 따라,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의 유해·위

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김영택 외, 2022). 이

는 전통적인 물리적·화학적 인자에 편중된 관리 방식이 여성 노동자가 

자주 노출되는 사회심리적 유해 요인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더 나

아가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화된 건강 위험을 포착하

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ILO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기후위기와 직결된 건강 위

험에 노출되어 있다(ILO, 2024). 이러한 위험은 농업·건설·운송 등 전형

적인 옥외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고온의 실내 작업장이나 환기가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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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폐쇄 공간, 그리고 제빵·주조·세탁 등 열을 발생 공정을 포함한 다양

한 노동 환경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한다(NIOSH, 2016). 기후 건강 영향

은 고용 형태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되며, 저임금·계

절·영세사업 노동자와 같은 취약 집단에 그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의 불

평등’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후위기에 따른 직업건강 위험은 산업 구조, 성별 분업, 고용 형태 등

과 교차하며 특정 집단의 구조적 취약성을 형성한다. 이러한 위험은 사회

경제적·문화적·생리적 요인을 통해 매개되므로 이러한 복합적인 상호

작용의 경로를 규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젠더 분석이 필수적이다. Moyce 

외(2017)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히스패닉 여성 농업노동자 연구를 통해 수

확량 기반의 임금 체계가 시간급 체계에 비해 급성 신손상(Acute Kidney 

Injury)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작업 효율 유지와 위생시설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수분 섭취와 화장실 이

용을 자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탈수와 열 부하(Heat strain)에 노

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집트의 임신한 옥외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열 노

출로 인해 체온 조절 부담이 증가하고 혈압 변동 등 생리적 과부하를 겪으

며, 이러한 조건이 고강도 노동과 결합될 경우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등 

재생산 건강 위험으로 이어진다(El Khayat et al., 2022). Habibi 외(2024)에 

따르면, 열대·아열대 지역 여성 노동자의 열 부담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

니라 노동 조건 및 젠더 규범(히잡 등 종교에 따른 의복 규범)과 결합하여 

피로, 탈수, 인지기능 저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산

업재해 발생 위험의 증가로 직결된다. 이에 공학적 개선(작업장 환기, 냉

각 설비 설치, 차광 시설 확보 등)과 조직적 개선(폭염 시 작업시간 탄력 

운영, 휴식 및 수분 섭취 규정 강화, 취약 노동자의 업무 재배치, 휴게 공간 

확보)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성주류화와 성인지적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을 핵심 대책으로 제안한다. 이처럼 기후위기 시대의 직업건강 

위험은 단순한 외적 노출을 넘어 산업 구조, 성별 직무 분리, 임금체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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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불안정성, 이주 지위 등과 교차하며 사회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구성

되므로, 성인지적 직업건강 연구는 여성과 주변화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학문적·실천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및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중대재해감축정책 특정 성별영향평가>에서 수행한 질적 자

료 가운데, 야외에서 일하는 여성2)의 면접 자료 중 폭염·폭우·한파·폭

설 등 계절적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내용을 분석자료로 한다. 연구참여

자 모집은 목적 표집으로, 노동조합, 노동자건강권운동단체, 이주민지원

단체, 한국여성노동조합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

은 산재보상 신청한 경험이 있거나 농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나 직업병으

로 치료받거나 일을 그만둔 여성을 눈덩이 표집으로 모집하였다. 

면접 조사는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근무 

일정, 거주 지역, 사용 언어(통역 동반) 등으로 개별 면접과 초점집단 면접

을 병행하였다. 면접 1회당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이며, 

모두 대면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은 녹음

2) 본 연구는 조사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보고한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 조건으

로 인한 작업 위험과 보호 조치 부재로 인한 부상 경험과 개선 조치 요구에서 출발

한다. 이들은 업종과 직무에 따라 옥외, 반옥외, 고온의 실내 작업장에서 일한다. 조

선업 여성 노동자들은 작업 과제에 따라 선박 내부와 선박 외부인 옥외를 오가며 

작업하고, 물류 센터 여성 노동자들은 물류의 이동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반

옥외 물류 창고에서 일한다. 이들은 여름철에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옥

외보다 더 높은 온도에 노출된 채 일하곤 한다. 면담에 참여한 농업노동자들은 고

용허가제로 입국하여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여성들로, 작업 과제가 노지 재배 

작물일 경우 옥외에서 일하며 시설 재배 작물일 경우 고온다습한 실내 환경인 비닐

하우스에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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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녹음된 파일은 전사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분석되었다. 연구 참

여자는 여성 노동자(조선업 노동자 2명, 물류업 노동자 4명, 도시가스 검

침원 1명, 농업노동자 4명) 11인과 이주민지원단체 활동가 1인이다. 

<표 1> 연구 참여자

업종 직무 고용형태 연령

연구참여자 1 조선업 도장 계약직 50대

연구참여자 2 조선업 발판 계약직 50대

연구참여자 3 물류업 입고(반품) 무기계약직 50대

연구참여자 4 물류업 출고(포장) 무기계약직 50대

연구참여자 5 물류업 출고(포장) 무기계약직 50대

연구참여자 6 물류업 입고(반품) 계약직 40대

연구참여자 7 기타산업 도시가스검침원 계약직 50대

연구참여자 8 농업 농업노동자 고용허가제 30대

연구참여자 9 농업 농업노동자 고용허가제 30대

연구참여자 10 농업 농업노동자 고용허가제 30대

연구참여자 11 농업 농업노동자 고용허가제 30대

연구참여자 12 농업 이주민지원단체 50대

       

2) 분석틀

본 연구는 옥외 작업 여성노동자의 기후건강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제

도적 배치가 불평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주목하는 체계 중심

(system-centered) 교차성 접근(그림 1 참조)을 취한다3). 이 접근은 불평등

3) 주와 페리(Choo & Ferree, 2010)는 교차성 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집단 중심

(group-centered approach), 과정 중심(process-centered approach), 체계 중심 접근

(system-centered approach)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집단 중심 연구는 주변화된 집

단의 경험과 목소리를 중심에 두며, 과정 중심 연구는 젠더·계급·인종 등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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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 집단의 속성 때문이 아니라 고용구조와 노동시장, 법·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과 같은 제도적 배열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고 보기에, 

제도와 그 작동 방식이 기회와 자원의 배분을 통하여 특정 집단에 유리하

거나 불리하게 작동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형성하고 재생산하는가

에 초점을 둔다(Choo & Ferree, 2010: 135~145).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기

후건강 경험을 형성하는 거시적 조건과 더불어 개인 차원, 법·제도 차원, 

작업 환경 차원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일터의 건강 위험을 어떻게 구

성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직업건강에 대한 제도 

중심 교차성 접근

   

<그림 2> 분석틀

여성노동자의 기후건강 경험을 형성하는 거시적 조건은 첫째, 폭염, 한

파, 극한 기상 현상 증가 등의 기후위기, 둘째, 남성 중심 산업안전보건체

계이다. 노동자 개인 차원에서는 여성, 이주민,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정

체성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

기준법 적용 여부, 계절 노동과 계약직 등 고용 형태로 인한 고용 안정성, 

고용허가제 등과 같은 노동자의 체류 지위, 산업안전보건제도 등으로 구

작용하여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주목하며, 체계 중심 연구는 다양한 사회 시

스템이 서로 얽혀 구성되는 불평등의 복합성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한

다. 본 연구는 체계 중심 교차성 접근을 취하지만, 세가지 접근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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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접근성은 해당 사업

장의 근로자 건강검진의 실시 여부, 유급 병가나 공결 그리고 업무상 재

해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으로 정의한다. 작업 환경 차원은 옥외 작업이

나 고온의 실내 작업장과 열 발생 공정 등 작업장 환경, 위험성평가 등 개

별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관리와 개선 수준,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등 휴게권 보장 여부 등 직업건강 노출 요인과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것이

다. <그림 2>의 분석틀은 다층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옥외작업 여

성노동자의 기후건강 경험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의 도출을 가능케 한다.

4. 연구 결과

1) 체류 지위와 법적 사각지대의 교차: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1) 근로기준법의 “예외 근로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지속적 열 부담

폭염·한파 등 극한의 기상 요인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결합할 때 치

명적 건강 장해를 유발한다. 고온 환경에서 적절한 휴식 없이 작업이 지속

될 경우, 체내 열 발산 기전의 과부하로 심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

탈진(Heat exhaustion)이 발생하며, 즉각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을 동반한 열사병(Heat stroke)으로 악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주기적인 휴식과 수분 섭취, 체온 저감을 위한 공학적·조직적 조

치는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조치 및 폭염 대응 권고에 반영된 핵심 

요소로, 노동자의 건강 손상을 막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면담에 참여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은 폭염 경보 문자에도 야외 노지(露地) 재배지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조치4)가 작동하

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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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밥 먹고. 매일 5시 50분 출근하고 12시까지 일하

고. 점심시간은 한 시간, 1시부터 4시까지 일해요. 그 사이에 오후 간식은 10

분~15분. 4시 퇴근이에요. 추가하는 날은 저녁 8시까지 일해요. 8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숙소 와서 저녁 준비해 먹는 거예요. (2시간에 10분 쉬는 건 없는지?) 

없습니다(연구참여자 9, 농업노동자).

비닐하우스는 여름에 엄청 더워요. 겨울에도 엄청 추워요. 여름에는 말도 안 되

게 진짜 힘들어요. 숨 쉬는 것도. 선풍기도 없고, 차양막 덮으면 괜찮은데, 우리 

농장은 없었어요(연구참여자 8, 농업노동자). 

핸드폰에 문자 왔잖아요. (면담자: 쉬어라) 쉬어라 왔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이 쉬어

본 적이 없고. 근데 사장님이 그냥 1시, 2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라 해요, 2시하고 

4시 사이에는 비닐하우스는 더우면서도 숨 쉬는 게 힘들어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

요. 그 시간 때는 사장님하고 정보가 조절되면 좋겠다(연구참여자 11, 농업노동자).

이들은 계절적 변화와 상관없이 하루 9~10시간, 농번기에는 12시간 가

량 일하며, 휴일은 2주일에 1일, 한달 평균 28.5일 일한다. 표준계약서에 

휴일이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장시간 연속 노동을 한다. 농업노동

자는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식·휴일 등에서 근로기준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외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온열

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열이 순환되지 않아 고온다

습한 비닐하우스에서 선풍기 하나 없이 일한 경험을 보고한다. 

너무 더워서 참은 거지. 왜냐면 사장님이 혼내니까. 진짜 못 참으면, 구토하고. 

어지러워서 못 참아서, 비닐하우스 밖에서 바람 쐬고 또다시 들어오고. 구토 안 

4)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통해 각 사업장에

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수칙, 체크리스트, 대응요령 등을 배부하고 있

다. 면담이 이루어진 2024년도 가이드에 따르면, 체감온도 31℃이상일 경우 시원

한 물과 그늘 등 휴식공간과 노동자 요청 시 보냉장구를 제공하고, 33℃이상 ‘주의’ 

단계에서는 매시간 10분 휴식과 옥외작업 시간 조정을, 35℃이상 ‘경고’ 단계에서

는 매시간 15분 휴식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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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데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올라오면, 그냥 비닐하우스 밖으로 뛰어나와요. 

물은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근데 또 눈치 보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자주 나가면 

되게 안 좋아해요. (중략) 친구 일하는 데 갔는데, 거기는 선풍기 있었어요. 전 행

운이 없어. 내가 일하는 비닐하우스는 선풍기 없어. 작업한 거 박스 안에 넣는 곳

은 선풍기 에어컨까지도 있어요. (면담자: 포장하는) 왜냐면, 사모님이 같이 일

하니까(연구참여자 9, 농업노동자).

상추 매일매일 계속 따야 하거든요. 두 명이니까 부족해서, (농장에 고용한 노동

자를 겨울에) 줄였어요. 겨울이 되면 손이 부어요. 동상 입는 것도 있고. 일하다

가 손이 부어서 엄청 가려워져요. 사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약 먹고 좀 바르고 괜

찮아졌어요. (중략) 일할 때 옷 세 겹으로 입고. 털 있는 신을 신어서 작업했는데, 

근데 발가락 끝에는 시렵죠. 아침에 이슬 있으니까, (작물을) 따다가 물 축축해

요 손에. 그것 때문에 더 추워요(연구참여자 10,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연구참여자 9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오심(Nausea), 두통, 현기증 등 온열

질환의 전조 증상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위계적 통제와 질책에 대한 심리

적 압박은 노동자의 휴게권을 박탈시키고 위험 노출을 강제하는 기제로 작

용한다. 또한 연구참여자 10이 경험한 차고 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은 

저체온증뿐만 아니라 동창(Chilblains) 및 참호족(Trench foot)과 같은 말초 

혈관계 손상을 야기함에도, 적절한 보호구 지급이나 의학적 조치 없이 일

해야 하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기후 건

강 위험은 노지와 밀폐된 비닐하우스라는 작업장 환경뿐 아니라 장시간·

연속 노동, 온열질환 예방조치의 미이행 등 법·제도의 비작동, 노동시간 

설계와 작업 조직 등 사회심리적 유해·위험요인의 미개선, 적절한 개인보

호구의 미지급 등 작업환경 위험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2) 위험성평가의 미실시: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

농업 현장에서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됨에도 사업장 차원의 체

계적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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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 재배는 과거 고령 농촌 여성의 ‘밭일’로 인식되어 노동 강도와 

건강 영향이 저평가되어 왔다. 연구참여자 8의 경험에서 보듯, 농작물 재배 

노동 역시 비닐 설치·철거와 작물 정리 등 고강도 육체노동을 수반한다. 

진짜 진짜 힘들어요. 고추 심기 전에 (몸짓으로 설명) 켜가지고 다 이렇게. (면담

자: 밭을 가는 거. 고르게, 흙 뒤집고.) 밭을 만들어 해. 비닐 펴야 하고. 나중에 

비닐 다 버려야 하고 두 사람이 이걸 댕겨야 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어깨 엄청 

아파요. 비닐이 엄청 길어요. (팔 뻗으며) 거기까지 똑같은 비닐을 당기고 묶어

서 버려야 되고. 다시 못 쓰니까. 고추나무나 상추 버릴 때 다 같이 버려야 되니

까. 진짜 힘들어요. 진짜 무거워요. 더울 때는 또 고추나무 말리면 먼지 엄청 나

(연구참여자 8, 농업노동자).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산부인과 질환. 습한 

곳에서 쪼그려 앉아서 일하고, 매일 일하며 움직이는 공간이 습하고 세균이나 박

테리아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요. 그 속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쭈

그려서 봐야 하고. 화장실 위생도 숙소 위생도 좋지 않지. 코로나 때 위생 이야기

한 것처럼, 손 씻고 깨끗해지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냐 말이죠. 비닐하

우스 숙소가 74%란 말이죠, 여전히 별로 개선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12, 이주민지원단체 활동가).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장으로 재편된 현대적 작업 환경에서 노동 집약

적 작업량과 인간공학적 부담, 그리고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유해 요인에 대

한 관리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르면 위험성

평가는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직업병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

한 제도이지만, 이들의 일터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주여성 농업노동

자들은 농약 노출과 같은 화학적 위험뿐만 아니라 고온·다습한 비닐하우

스 내부의 미생물 증식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 그리고 장시간 부적절한 작

업 자세(쪼그려 앉기, 허리 굽힘 등)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에 복합적

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열악한 휴게 및 위생 시설과 제한된 화장실 접

근성은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으로 작용한다.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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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단체 활동가의 지적처럼, 이러한 작업 환경과 위생 관리의 부재는 상

행성 감염(Ascending infection)을 통한 질염 및 비뇨기계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폭염 시 수분 섭취 제한과 결합한 신장 기능의 저하 등과 같은 

심각한 건강 손상을 초래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계속 일하는데 농사 약도 뿌렸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증상 없는데, 

계속 밑에 쪽이 좀 가렵고 냉이 많이 내리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농약 없었는

데, 계속 여기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니까, 거기서 약 뿌리고. 아가씨이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못 가요. 그냥 약만 사서 먹지. 여성들이 남자도 아니니까 자궁이 있

어요(연구참여자 10, 농업노동자).

(일사병에) 두통약을 사모님이 챙겨주셨어요. 숙소도 엄청 더워요, 여름에 에어

컨 고장나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같은 집이에요. 여름에 더워서 밥도 안 먹어

져요. 요리하는 게 덥고, 입맛도 없고. 과일 많이 먹었어요. 물도 많이 먹고, 식혜

도 먹고. (중략) 식혜는 입맛에 맞아서. 아마 다른 사장님들도 주시니까(연구참

여자 9, 농업노동자). 

한 하우스에 두 명씩 짝으로 일하고. 물 못 마시니까 화장실 가는 일 없잖아요. 

화장실이 멀어서, 그냥 하우스 안에서 어차피 여자끼리니까. 근데 물 자주 못 먹

는 게,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걸어도 한 5분 거리. 화장실 갔다 오면, 사장님한테 

혼나니까 못 가요(연구참여자 11, 농업노동자).

작업 환경에서의 물리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화학적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미실시와 불충분한 산업안전보건조치는 유해·

위험요인을 방치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는 건강 위

험을 적절히 포착하여 예방조치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

(3) 제한된 의료접근성: 직업건강 문제의 비가시화

의료 접근성의 제한은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건강 취약성을 심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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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경험한다.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

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주여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한국인 

의료진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 병

원에 방문해야 하기에, 의료기관 방문과 선택 역시 고용주의 결정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면담에서 만난 여성들은 일하다 아프더라도 주로 감기

약, 진통제, 두통약, 파스 등만을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보고한다. 

여름에 수박 하다가 쓰러졌어요. 힘이 없어 녹초가 돼서 쓰러지는 거. 약간 어지

럽고 힘이 빠지고 쓰러진 거죠. 옆에 친구 소리 지르고, 캄보디아 파스 코에 해주

니 깨어났어. 사장님 와서 조금 이야기하고, 약 주고 끝이에요. (면담자: 병원에 

가거나 검사는 없었나요?) 없어요. 아마 두통약? “두 개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며 

약 주고(연구참여자 10, 농업노동자).

여름에 저와 친구들 몇 명 알러지 생기고. 몇 명은 겨울에 생기고. 엄청 추워서 

손 시리면 발이나 몸이나 알러지 생기고. 아픈 거는 치료는 안 하지만(연구참여

자 8,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일하면서도 병원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여기 와서, 지금 세 번 진료받고 약 먹

고 지금 나았어요. 냉도 좀 줄었어요. 의사가 균이 있고, 염증이 조금 있다고(연

구참여자 9,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연구참여자 9는 농장 일을 그만둔 이후 도시의 이주민 공동체에서 여성들

로부터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지하게 되어 치료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주

노동자 개인의 사용 언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는 

증상 설명, 진단 이해, 치료 선택 등에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

를 지연시키거나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면담에 참여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들은 아파도 참고 일했으며,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유급 병가 부

재로 사후 관리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준수할 수 없었다. 면접에 참여한 이주

여성 4명 중 근무 시간 내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여성학연구 제36권 제1호(2026.4.)  25

한국 도착하자마자 교육받고 사장님한테 와서 다음 날부터 계속 일해요. 아침 5시 

50분에 출근해서, 저녁 7시 8시까지. 21일간 쉬는 날 없었어요. 일 때문에 몸이 

아프고, 통증 많이, 면역력이 떨어져. 갑자기 위가 아파요. 계속 구토만 해요. 사

장님 하루 쉬라고 하고 다음 날 은 가서 일하라고 했어. 힘없어 일하는데. 계속 

구토만 해요. 사장님이 “너 임신하니?”래서, “임신 아니라 계속 일 힘들고. 음식

도 안 맞다”니까, 사장님이 병원 데려갔어요. 소변 검사하니까 임신 아닌 거죠. 

아마 탈수증 생겼나 봐. 링거 하나 맞고, 다음 날부터 일할 수 있었어요(연구참여

자 9, 농업노동자).

토마토 나무 털이 너무 나서, 알러지가 생겨서. 그때는 병원 가서 치료받았어요. 

약도 먹고 안약도 넣고. 친구들도 몸 알러지 생겼어요. 빨간 거 가려운 거. 친구

들은 치료 안 받고. 저는 너무 아파서 일 못 해서, 사장님한테 부탁했어요. 병원

에 데려다 달라고. 근데 계속 일해야 하니까. 또 농장에 들어가면 알러지 또 올라

와요. 의사 선생님이 “알러지 생긴 자리는 안 하면 좋겠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쉬면 월급을 잘라요(연구참여자 8, 농업노동자).

연구참여자 9는 입국 후 21일간 휴일 없이 하루 12~13시간의 고강도 노

동을 지속한 뒤, 어지럼증·구토·실신과 같은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상을 

보였으나, 고용주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산부인과로 가서 임신 여부를 확

인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 임신이 아닌 온열질환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알레르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중증 증상을 겪은 연구참여

자 8은 고용주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자비로 치료 받았으나, “완치될 때

까지 토마토 줄기에의 접촉을 금하라”는 의사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즉각 

일터로 복귀하여 유해인자에 재노출되었다. 이들의 병원 치료는 노동자

의 건강권 보장이 아닌, 임신 여부 확인이나 노동력 손실 방지를 위한 고

용주의 선별적 판단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언어 장벽, 정보 부족, 사업

주와의 권력 불평등, 농촌 의료 인프라의 취약성은 이들의 의료 이용을 제

한한다. 직장 건강검진 및 유급 병가의 미실시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는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개인의 건강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직업병과 업무상 

재해에 관한 통계와 연구, 정책 부재로 이어져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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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건강 문제을 비가시화한다.

(4) “성실 근로자”와 체류 기한 연장: 협상력 부재로 인해 아파지는 몸

체류 지위의 불안정성은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건강 취약성을 심화

시키는 요인이다. 고용허가제(E-9) 하에서 체류 기간 연장은 사업주의 승

인으로 이루어지므로, 노동자는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휴식·치료 등을 협

상하기 어렵다. 연구참여자 8는 ‘성실 근로자’라는 지위가 체류기간 연장

의 조건으로 작동하면서 노동자로 하여금 고된 노동을 감내하도록 만들

고, 건강이 악화되어도 치료를 요구하지 못한 채 해고와 귀국에 대한 불이

익을 우려하여 심리적 압박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 못 하겠어”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1년 더 버텼어요. 

(면담자: 다행히 빠이빠이 해주셨네요). 네. 너무 아파서 자니까. 일을 못 하니까. 

맨날 더워서 일하다가 물 마셔도 땀이 많이 나와서. 다른 친구들은 힘들지만, 저

는 머리가 아파서 토해요. 계속 토하니까 일어날 수가 없고 눈도 볼 수가 없고. 

그거 보고 사장님도 나중에는 안 되겠다했던 것 같아요. (중략) 나 걱정 많이 했

죠. 돈 벌려고 왔는데, 몸이 이렇게 안 좋으면 어떻게 돈 벌까. 다른 일도 찾아야 

하는데, 사장님이 안 보내줄까 걱정도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연

구참여자 8, 농업노동자).

연구참여자 8은 한 농장에서 4년간 근무하는 동안 건강이 점점 악화되

었고, 여름철에는 열 관련 질환으로 일주일가량 와병하였다. 그는 당시 병

원에 가는 등 치료 계획을 세우기보다, 해고와 귀국에 대한 불안으로 “스

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유급 병가가 제공되지 않는 일터에

서, 내국인 노동자는 건강이 악화될 경우 퇴직 후 회복을 거쳐 재취업하곤 

하지만, 고용허가제(E-9)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아파도 참고 일하거나 

휴식을 취할 경우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을 받는다. 법·제도 영

역에서 유급 병가 및 공결제도 이용 등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접근성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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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지위와 결합하여 이주 노동자가 질병이나 사고 상황에서도 휴식이나 

치료에 대한 협상력을 제한하여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2) 작업 위험의 저평가와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조치의 부재: 

옥외작업 여성 노동자

(1) 휴게 공간 접근성과 몸의 회복

물류센터, 조선업, 도시가스 검침과 같이 옥외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폭

염 단계에 따라 10~15분 그늘에서 휴식이 권고되지만, 짧은 휴게 시간, 휴

식 공간까지의 이동 거리, 성별 분리되지 않은 좁은 공간으로 휴게 공간 

이용이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에어컨이 설치된 그늘 공간이나 휴게시설 

마련 등 공학적 대책이 제안되지만, 대형 선박 등 작업 지점에서 휴게 시

설까지의 이동 거리가 길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름 되면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놔요. 그 안에 에어컨도 하나 넣어놓고. 신발 벗

고 들어가서 마루처럼 누워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들어가면 한 15~20명? 

거기 가면 태반 남잔데(연구참여자 1, 조선소 노동자).

블록 밑에 그늘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떼기 주어다가 깔고 자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햇빛 찐할 때는 이 블록 밑에 들어가서 그늘

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고요(연구참여자 1, 조선소 노동자).

1층이 100명 정도인데 폭염 휴게실 안에는 25~30명 들어가면 서있어야 해요. 근

데 여자들이 많이 들어가면 남자들이 못 들어오고. 온도가 18도로 내려놔도 들

어오면 사람 냄새 때문에 오래 못 있고(연구참여자 4, 물류센터 노동자).

나머지는 야외에서 좀 바람을 쐰다거나, 2층이 식당으로 올라가면 에어컨이 틀

어져 있으니까. 근데 힘들잖아요. (포장일은) 두세 시간 동안 서있으니, 걷기 힘

들잖아요. 그래도 휴게시간에 목슴 걸고 2층 휴게실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가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지럼증을 호소한 분들도 많았고, 힘들

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연구참여자 5, 물류센터 노동자).



28  기후위기 시대, 옥외작업 여성노동자의 직업건강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의자를 다 없앴어요. 빠레뜨 위에 그냥 종이 깔고, 박스 깔고, 뽁뽁이 깔고 이런 

식으로 앉아 쉬고. 또 누워 있으면 안 되고(연구참여자 6, 물류센터 노동자).

조선업 및 물류센터의 여성 노동자들은 성별 분리가 이루어지 않은 휴

게 시설에서 실질적인 이용 제약을 경험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폭

염시 휴게 시설 설치, 휴식시간 준수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작업 

환경 측면에서 작업장의 성별 분포, 성별 분리 휴게 공간의 부족, 작업장

의 규모와 휴게 시설의 거리 등으로 휴게 공간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

다. 남성 노동자가 공간을 점유하거나 성별 분리 시설이 전무한 경우, 이

들은 선박 하부나 작업장 내 유휴 공간에 임시로 박스를 설치하여 휴식을 

취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한다. 기후위기 하에서 휴게권은 노

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적절한 휴게 공간은 

상승한 심부 온도를 낮추고 열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을 완화시

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생리적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휴게 시설의 설치를 넘어, 성별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간의 제공과 

휴식 시간 준수를 강제하는 조직적·관리적 대책이 강력히 요구된다.

(2) 계절적 위험요인에도 줄어들지 않는 작업량 

여성 노동자들은 폭염과 한파 등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도 작업 강도나 

물량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아 탈수, 만성 피로, 열사병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계절적 유해 요인을 반영한 작업 속도

의 조절이나 작업 배분 체계가 부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다. 특히 여

성 집중 직종의 노동 강도나 생리적 부하는 종종 저평가됨에 따라, 폭염과 

한파라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노동자의 신체적 항상성에 미치는 치명적 부

담을 간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위험의 과소평가는 결국 

예방 가능한 보건학적 위험을 방치하고, 여성 노동자를 기후위기 하의 산

업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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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따뜻한 데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은 안 돼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휴게

시간을 꼭 달라는 이야기에요. 엄살이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해요. 진짜 3시간 4

시간 계속 하다 보면 손이 어떨 때 막 꺾여. 저려서 손가락이 안 움직여져요. 손

을 막 주물러서 펴주고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서러워, 서러워요. (중

략) 관리자 자리에서는 온풍이 나오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일하기 싫다고. 

온풍기를 우리 쪽으로 작게만 줘도 돼(연구참여자 5, 물류센터 노동자). 

겨울에는 수량이 떨어져요. 당연히. 왜냐면 옷도 두껍게 입어 그쵸? 그다음에 물

건도 커요. 크니끼 테이프도 안 붙어. 얼어요. 어떨 때는 정수기가 얼어서 안 나

온 적도 있어요. (중략) 겨울에 목 감기 걸릴까 봐, 일하다 추우면 (상표 라벨이나 

송장을 떼기 위해 둔) 드라이기를 목하고 (가슴 쪽을 가르키며) 여기다 넣어서 

내 몸에다 쐬요. 추우니까(연구참여자 3, 물류센터 노동자).

물류센터 여성 노동자들은 동절기 저온 환경에서 두꺼운 방한복과 얼

어붙은 작업 장비로 인해 작업 효율이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물량

을 완수하기 위해 무리한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추위로 인한 근육 

경직, 말초 감각 저하, 손 저림 증상을 겪으면서도 작업 속도를 늦출 수 없

는 구조적 압박에 노출된다. 특히 송장을 떼기 위해 비치한 드라이기로 손

을 녹이며 일하는 노동자의 상황과 온풍기가 구비된 관리자 공간의 대비

는 기후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이 직위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상징적 사례인 동시에 노동자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는 검지기, PDA, 거울, 서류들, 망원경 등 여러 장비

를 휴대한 채 장시간 도보 이동과 계단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육체 노동

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 특성은 폭염 시 노동자의 에너지 대사량을 높여 

열탈진 등 온열질환의 발생 위험을 가중시킨다. 실제로 폭염 중 의식 상실 

위기를 경험했다는 보고는, 이동 노동자의 특성상 적절한 휴게 공간을 확

보하기 어렵고 작업 통제권 또한 부재한 중첩적 상황이 기후위기 하에 치

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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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인데도 불구하고 작업중지권을 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얼마나 폭염이

예요? 근데 우리는 계량기 3600개를 봐야 되잖아요. 폭염에 진짜 쓰러지고. 물 한 

병 들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이 장비를 들고 8시간 일하는데, 외부 노동자들 이번 

쿠팡에서 쓰러지는 거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고지서 넣고 딱 돌아서서 저 

집을 직선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몸이 옆으로 가더라고요. ‘어머! 나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벽을 잡고 딱 앉았어요. 나중에 후회스러웠던, ‘내가 왜 119 생각을 

왜 못했지?’ (중략) 서울시에서 폭염에 격월 검침 권고 사항이 나왔어요. 작업 중

지권도 있어서, 22년도에 우리 작업 중지를 중간에 했어요. 그랬더니 업무 지시 

불이행이라고 노조원들을 정직 줬어요(연구참여자 7,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는 당시 119를 불러 도시가스 검침원의 건강문제

를 공식적으로 드러낼 계기로 삼았어야 했다며,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

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현실을 지적한다. 서울시 폭염 대책인 ‘격월 검

침’ 권고를 따른 도시가스검침원에 정직을 부과한 사업주의 조치는 폭염, 

폭우 등 물리적 위험에 대한 사업주의 위험관리 책임을 위반한 것이며, 여

성노동자들의 행정소송이 없었다면 작업중지권도 건강도 지키지 못하였

을 것이다(강석영, 2024). 기후 조건을 반영한 작업속도·작업량 조정 등 

사회심리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입은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조치로 

도입되어야 한다. 

(3) 직업 건강의 사사화(Privatization) 

여성 노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직업건강 위험이 일터 내에서 개인

의 체력이나 자기 관리 능력의 문제로 여겨짐에 따라 조직적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조치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보고한다. 조선업은 정부의 ‘폭염 안전 

특별 태스크포스(TF)’가 지정한 고위험 관리 감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보건 조치는 매우 미비하였다. 한 여성 노동자

는 온열 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휴식이

나 의학적 조치 대신 소금 섭취만을 권유받았다. 이는 사업장 내에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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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조직적 관리 대상이 아닌 개인의 인내와 임시방편으로 해결 가능

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위험의 사사화’는 기후위

기 시대에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보건학적 위험을 가시화하지 못하게 만

든다.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어지럽다”하면 “소금 무라(먹어라)”카고. (중략) 회

사에 일하다가 아프면, 회사에서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그 것도 눈치 보고 

못 한다. 비 오는 날 위험하다고 항의하잖아, 반장한테. 그러면 “집에 가라” 이렇

게 한다. 무노동 무임금. “돈 내놔라” 이라카면은 “일도 안 하는데 만다고 돈 줘야 

되는데” 이러카고(연구참여자 1, 조선소 노동자).

 발판 같은 경우는 협착이 많고. 물량을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손을 잘 찧어요. 

협착 그 다음에 추락 사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다치는 경

우. 그다음에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도장 페인트가 금방 된 곳에서 미끄러지고 

비 오는 날 또 미끄러지고. 미끄러져서 엉치뼈, 지금 우리 반 동생도 넘어져서 병

원에 입원해 있어요. (중략) (비옷이) 어벙벙 하고 어디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연

구참여자 2, 조선소 노동자).

담장을 밟아야 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눈하고 비 올 때. 2층 높이 정도는 망원경

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 망원경으로 안 될 때는 남의 담장을 도시가스관을 잡고 

탈 때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침기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올라갔는데, 잘못 떨어져서 십자인대 파열이 왔어요. 90%가 파열이 된 

바람에 쉽게 안 붙은 거죠(연구참여자 7,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는 폭설 환경에서 건물 외벽 상부에 위치한 검침

계를 확인하기 위해, 담장을 넘는 등 위험한 이동을 지속하다 동료가 십자

인대 파열로 장애 진단을 받았던 사례를 보고하며, 극한 기상 조건이 유발

하는 물리적 위험요인과 그로 인한 안전 사고의 치명성을 이야기한다. 조

선소 노동자는 남성 신체를 기준으로 한 개인보호구(PPE)를 착용하여 넘

어질 뻔한 위험을 경험하였고, 비오는 날 추락 및 전도 위험으로 인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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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중지권’행사를 제안하였으나 실질적 안전 조치 대신 귀가 조치(임금 손

실)를 강요받았다. 이는 계절적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사사화(Privatization of risk)’현상을 극

명하게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업무상 사고와 산업안전보건 요구는 종종 여성의 “직무 부적합”이나 “불필

요한 불평”(Messing, 1997: 37)으로 여겨지곤 하기 때문이다. 폭설, 폭우 등 

극한 기상이 잦아짐에 따라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 관리체계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노동자

의 주의 의무로 치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책은 질병 예방을 넘

어, 기상 악화 시 실효성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과 작업 환경별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의 재설계를 포함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차성 관점에서 여성 노동자의 기후건강 경험을 분석하여, 

건강 위험이 개인과 특정 집단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

도적 조건, 작업환경,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문제

임을 규명하였다. 첫째,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근

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제한적 적용, 고용허가제라는 체류 자격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폭염에도 장시간 연속 노동을 한다. 작업 

환경 차원에서는 노지와 비닐하우스라는 옥외 및 고온다습한 실내작업장

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작업 환경과 위생 관리의 부재 속

에서 물리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화학적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는 언어, 보건의료 정보

와 접근성의 제한 등으로 건강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옥외작업 

여성노동자는 작업환경 차원에서 조선소, 물류센터, 검침 업무 등에서 폭



여성학연구 제36권 제1호(2026.4.)  33

염·한파·폭우 등 극한 기후 조건과 고강도 노동이 결합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계절적 위험요인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작업량과 작업속도가 

조정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이를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는 사회

심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법·제도적 

차원에서 비정규 고용 구조와 제한된 노동권 속에서 제도적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이며, 기후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

건 조치 요구 역시 여성의 직업건강 위험에 대한 저평가와 남성 중심 조직

문화 속에 기각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 결과, 여성 노동자의 직업건강 

위험은 제도적 개입의 대상이 아니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는 ‘위

험의 사사화’가 일어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 기후위기 대응책, 성인지적 산업안전보

건정책 도입, 포괄적 예방 체계로 전환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기후위

기를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폭염과 한파 

시 작업중지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기후 조건에 따라 작업량과 작업

속도를 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기상 악화 시 실효성 있는 작업 

중지권 보장과 작업 환경별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성별 접근성을 고려한 휴게시설 설계와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을 통해 노

동자가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점검과 모

니터링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제도는 성인지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업

장 내 남녀 노동자의 직종별 직무별 성별 통계와 분포를 바탕으로, 생물학

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을 직종과 직무

에 따라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낮추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위험성평

가는 모든 작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새

롭게 등장하는 위험요인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범위와 방법을 확장해

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에는 노동자의 성별, 연령, 국적을 고려하여 균등

한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어져야 한다. 젠더 관점의 산재 통계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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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직종, 성별, 연령, 이주 특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파악하

여야, 이를 토대로 작업 환경과 직무 특성에 맞는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기후건강 위험에 취약

하고 미충족 의료율이 높은 집단으로, 직장 건강검진이 반드시 제공되어

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

검진사업은 51~70세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연령층을 확대하

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실행가능한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 시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개인 중심 접근을 넘어 다

양한 노동자의 조건과 교차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포괄적 예방 체계로 전

환되어야 한다. 기존 작업장 기후건강 대책은 공학적, 조직적, 의학적 조

치를 통해 위험 노출을 줄여 건강을 보호하는 등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터의 기후 건강 문제는 고용 불안정

성, 성별 직무 분리 등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제

도의 적용, 작업환경에서의 작업 위험 관리 등 다양한 권력 관계와 제도적 

배치로 인해 전개되는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노동자 

건강 보호는 노동과 안전의 기준을 재정의하는 문제이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현장을 재구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접근성 강화, 건강 영향을 고려한 작업 과제와 작업량의 설정이라는 사회

심리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도입, 기후 조건을 반영한 작업중지 기

준 마련, 젠더 관점의 위험성평가의 도입 등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의 개선을 통해 질병이나 산업

재해 발생 시 노동자가 불이익 없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기술적·성중립적 접근이 갖

는 한계를 넘어 산업 구조, 성별 분업, 고용 조건, 산업안전보건 정책 등이 

교차하며 특정 집단의 구조적 취약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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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기후위기라는 물질적 조건이 사회 구조와 이데올로기 등 사회적

으로 매개되어 개인과 집단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규명함으로

써, 사회과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둘째, 여성과 주변화된 노동자의 

기후 건강 경험에 대한 교차성 분석을 통해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의 필요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후위기 시대에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작업환경을 설계하고,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핵

심 전략이다. 본 연구는 옥외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기후건강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기에, 면담에 참여한 직종의 직업건강문제를 포괄하

여 다루거나 집단 내 이질성(고용 형태, 성별, 직무 등)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첫째, 다양한 산업과 직종의 성인지

적 직업 건강 연구와 둘째, 기후위기와 젠더 건강, 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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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cupational Health Experiences of Korean Women 
Outdoor Worker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An Exploratory Study

Kim, Hyangsu
(Sungkonghoe University)

Ryu, Jia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climate-related occupational health 
experiences of women workers through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and analyzes the structural factors that intensify health risks. To this 
end, qualita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igrant women 
agricultural workers and female outdoor workers in sectors such as 
shipbuilding, logistics, and gas meter reading.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igrant women agricultural workers are placed in 
institutional blind spots due to their exclusion from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unstable residency status, and insuffici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tections. Long hours of continuous 
labor under extreme heat are routinely practiced, and inadequate risk 
assessments in open fields and high-temperature, high-humidity 
environments such as greenhouses expose them to hazardous 
conditions, resulting in substantial violations of their right to health. 
Second, women outdoor workers in urban settings experience the 
“privatization of risk,” wherein individuals bear the full burden of 
climate-related hazards. This stems from gendered job segregation, 
lack of control over working conditions, and the systematic 
undervaluation of women’s occupational health risks. Climate-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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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risks extend beyond individual physical vulnerability and are 
exacerbated by the intersection of gendered labor division, precarious 
employment, migration status, and gender-bli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s tha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must 
move beyond the model of the “universal worker” and transition 
toward a gender-responsive preventive framework that accounts for the 
complex and intersecting vulnerabilities of diverse worker groups.

Key words: Climate crisis, Occupational health, Gender, Women worker, 
Interse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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